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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기후소송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거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구제

하기 위해 제기되는 소송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대상판결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를 문제삼은 우리나라 최초의 기후소송으로 볼 수 있는 사건으로, 지역 주민인 원

고들은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사업자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을

다투었다. 대상판결은 환경소송에서 법원이 취했던 소극적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

여 행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존중하였다. 또한 대상판결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구

에 위치한 O시에서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지 않아 O시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절

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기후소송의 특징을 고려하면, 법원의 소극적인 태도는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대상판결은 사법심사의 범위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설정하여, 행정재량을 무비판적으로 존중하고 과학적 증거에 기초한

합리적인 논의를 배제하였으며,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 및 환경보호의무를 도외시하였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또한 환

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사전적,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대상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에 해당한다. 그럼

에도 법원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를 심사함에 있어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태도로 수긍

하기 어렵다. 기후소송에 있어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법원의 보다 적극적인 심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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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은 2009년 온실가스를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하기로 하고

2014년 ‘2020 로드맵’을 수립했다. 그러나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감축목

표 달성에 실패하였다.1) 이후 정부는 파리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파리협정은 기후변화

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당사국들은 자발적 기여(NDCS)2)를 통해 온

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5년마다 갱신하며, 점진적으로 강화된 목표

를 제출하여야 한다.3) 위 목표는 2021년 문재인 정부가 설정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79.6백만 톤으로, 전년 대비 오히려 3.5% 증가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과 함께 배출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기후정책

은 ‘매우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모든 국가가 한국과 같은 배출량을

유지할 경우 2030년 최소 3℃ 이상, 최대 4℃의 온도 상승 이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4) 파리협정의 온도상승 제한 목표인 1.5℃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다.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은 에너지 전환정책, 특히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OECD 국가 중 한국은 전력 구성에서

가장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5) 이처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거세지는 반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사실상 목표달성에

불충분한 상황이다. 최근 헌법재판소도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

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도

록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

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여 기후위기의 심각성

에 공감하고, 현행 법령이 기후위기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최소한의 성격도 갖

1) 환경부,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20∼2014), 2019, 22면.

2)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3) 파리협정의 비준현황 및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https://unfccc.int/process/the-paris-agreement/status-of-ratification (최종검색 2024. 6. 9.)

참고.

4) Climate Action Tracker, https://climateactiontracker.org/countries/south-korea/ (최종검색

2024. 6. 10.)

5) OECD 자료 중 재생에너지 자료, https://data.oecd.org/energy/renewable-energy.htm (최

종검색 202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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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지 못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다.6)

대상판결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문제삼은 우리나라 최초의 기후소송으로

볼 수 있는 사건으로, 지역 주민인 원고들은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사업자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을 다투었다. 사안은 상고 없이 2021. 7.

14. 대상판결로 확정되었는데, 제1심 법원과 대상판결의 제2심 법원은 발전소

건설이 온실가스 증가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도 2030년까지의 온실

가스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

판단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다. 만약 이 사건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되

면 연간 1300만t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정부가 2022년

부터 2년간 전력 부분에서 감축한 전체 감축량보다도 300만t 많다.7) 정부가

현재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소

를 추가적으로 건설하는 것은 2030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가능성을 높일 개연성이 상당한 것이다. 이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향

후 온실가스 배출에 미칠 파급효를 우려하여, 본 판결이 기각된 이후에도 많은

환경단체들이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운용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화력발

전소는 2023년 10월 완공되어 가동을 예정하였으나 상업성, 환경상 영향 등의

이유로 2024년 4월로 연기되었다가,8) 2024년 5월 17일 가동을 진행하고 있

다.9) 발전소는 연간 570t의 초미세먼지도 배출하는데, 삼척시청을 포함한 시내

중심부와 불과 5㎞ 떨어져 있어 인근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될 개연성

도 상당하다. 그럼에도 대상판결에서 법원은 행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존중하는

기존 판례의 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소극적 태도는 사법

부가 환경 문제, 특히 기후소송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의 시발점이 된다. 사법부가 환경 보호와 관련된 쟁점에서 더 적극적인 심

사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기존의 소극적인 접근을 유지할 것인지

에 대한 법적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환경상 위

6) 헌법재판소 2024. 8. 29. 선고 2020헌마389등 결정.

7) 경향신문, ‘마지막 화력발전소’ 삼척블루파워, 반발에도 상업운전 개시 (2024. 5. 17.),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171549001 (최종접속일 2024.

6. 10.)

8) 녹색당, [논평] 삼척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답이다! (2024. 4. 20.), https://www.hani.co.kr/

arti/society/environment/1069797.html (최종접속일 2024. 6. 10.)

9) 경향신문, ‘마지막 화력발전소’ 삼척블루파워, 반발에도 상업운전 개시 (2024. 5. 17.),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171549001 (최종접속일 202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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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유일한 사전절차이

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주민설명회의 미이

행이 절차상 하자를 구성하는지를 소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환경영

향평가절차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관련 판례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에 대한 사법심사 강도의 문제를 논한다. 즉 대상판결을 ① 행정부의 정책

재량을 지나치게 존중하고 있다는 점, ② 절차상 하자를 보다 엄격하게 심

사하지 않은 점의 두 가지 관점에서 비판하고자 한다.

Ⅱ. 대상판결의 개요

1. 사건의 개요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인 A 주식회사10)(이하 ‘참가인’)의 전신인 B 주식회사는

2013. 6. 10. 피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여 발전사

업을 하는 내용의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3. 7. 5. B 주식회사

에게 구 전기사업법(2014. 5. 20. 법률 제126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11)

에 따라 발전사업허가(이하 ‘선행처분’)를 하였다. 이후 소외 회사 간 주식취득

및 상호변경 등의 과정을 거쳐 선행처분의 수허가자는 참가인이 되었다.

참가인은 선행처분에 의해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로서 전원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다음, 2015. 8. 17.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1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참가인의 실시계획 승

인신청을 심사하기 위해 2018. 1. 8. 전원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원회는 ① 정부 미세먼지 관리대책에 부합하는 대기질 관리, ② 지방자치단

체,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과의 충분한 협의 시행, ③ 해역이용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해안침식 저감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해안침식

10) 주식회사 포스코

11) 제7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12)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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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 등을 전제로 전원개발 실시계획을 승인하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 18.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참가인이 수립한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하면

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 시에는 전원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관

계 기관 제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고 진행 상황에 대해 피

고 및 관계 기관에 주기적으로 통보’하도록 하였다.

(2) 이 사건 발전소의 위치 및 원고들의 지위

이 사건 처분에 따르면 참가인이 건설하고자 한 발전소는 유연탄을 연료로

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이며, 발전소의 건설위치는 강원도 D시 E동 인근의 육상

과 해상에 걸쳐 위치한 구역이다.13) 한편 원고들 중 611인은 이 사건 사업구

역이 위치한 D시14)에 거주하는 주민들이고, 83인은 사업구역 경계로부터 반경

10km 내에 위치한 O시15)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2. 소송의 경과

(1) 원고와 피고의 주장

피고와 참가인은 원고들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원고

들이 주장하는 환경상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원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선행처분은 무효에 해당하거나 소급하여 취소되었으므로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면 녹색성장법 및 시행령

에서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 사

건 처분은 녹색성장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③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면 다량의 미세먼지를 배

출할 것이 예상된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2017. 9. 26.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13) 해상에 걸쳐 발전소 건설이 예정되었기에 해안침식이 우려되었고, 전원개발사업 추진위원

회의 승인의견에서 해안침식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사후 모니터링할 것이 요청되었다.

14) 삼척시

15) 동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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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책에 반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④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사업지구 인

근 H 해변의 연안침식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그

런데 H 해변은 우리나라 해안 중 바다모래가 가장 잘 보존된 곳으로 2015년

연안관리법에 근거하여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연안관리법 제20조

의5 제1항에 따라 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는 건축물 및 그밖의 공작물의 신축,

증축과 같이 연안침식을 가속화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사

건 발전소의 건설이 연안관리법 제20조의5 제3항에 규정된 예외에 해당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연안관리법에 배치되어 위법하다.

⑤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역이용협의

를 하기 전에 D 시장에게 해양이용협의서의 검토를 의뢰하였고, 이에 D 시장

은 동의의견을 밝혔기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피고와의 협의에 응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D 시장의 동의의견은 지역주민과의 상의 없이 작성된 S 지역 T 이장

의 동의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D 시장의 동의의견에 기초하여 이

루어진 해양수산부장관과 피고 사이의 협의도 위법하다. 또한 참가인이 공유수

면 점용・사용허가를 받기 위해 기존 공유수면 점용・사용 권리자가 U임을

전제로 U의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U는 기존 권리자가 아니었다. 따라서 공

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위법하고,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⑥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는 환경영향평가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는 ㉮ 대상지역에 포함되는 O시에서 주민설명회가 개최

되지 않아 O시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 참가인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대기질 및 위생・보건 분야와 해안침식 저감방안에 관한

보완요청을 받았음에도 제대로 된 보완을 거치지 않았고, ㉰ 지형・지질 분야

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시행된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해당 부분이 매우 부실하고 거짓된 내용으로 작성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둔 입법 취지

를 달성할 수 없을 수준의 부실함을 내재하고 있어 중대한 내용상 하자가 존

재한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므로 환경영향평가없

이 수립된 실시계획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제1심의 판단 – 청구 기각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원고

들은 이 사건 실시계획에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 내에 거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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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범위 내의 주민들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

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한 환경상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

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1심 법원은 환경영향평가구역 내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① 선행처분에 발전사업허가의 요건과 관련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고, 일부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으로 보기 어
렵다.

②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발전소가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

건 처분일로부터 12년이 경과한 이후인 2030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달

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발전소 건설로 인하여 온

실가스 감축 목표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녹색성장

법에 위반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③ 원고들은 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법률적 근거에 대해 아무런 주장

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종합대책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④ 연안관리법 제20조의5 제3항은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으로서 해양수산

부장관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제한이 적

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위 연안침식관리구역

중 완충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전원설비16)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 행위제한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결정

하고 고시한 바 있다. 따라서 위 연안침식관리구역에 이 사건 발전소를 건설하

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연안관리법상 행위제한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발전소

건설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연안관리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주

장은 이유없다.

⑤ D 시장이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의뢰에 의견을 밝히기 위하여 모든 주

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소외 U의 동의는 이 사건 처분

16) 이 사건 발전소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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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의제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위법하게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⑥ 참가인이 O시에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O

시에서 환경영향평가서의 초안을 공람하였다는 점, D시 및 O시의 주민들을 대

상으로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점, D시에서 개최되는 주민설명회에 O시

주민들도 상당수 참석하였다는 점, 이 사건 처분의 환경영향평가가 미치는 지

역은 주로 D시이며 D시와 O시가 바로 인접하여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절차 중 오직 O시에서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하자

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하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3.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제1심 법원의 판단요지를 인용하되, 위 ⑥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환경영향평가절차의 하자를 절차상 하자로도 볼 수 없으며 설령 절차상 하자

로 보더라도 그러한 위반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

각하였다.17)

Ⅲ. 기후소송에서 사법부의 역할과 심사범위

1. 기후소송의 특징

기후소송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거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구

제하기 위해 제기되는 소송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기후소송은 환경법적인 관

점에서 기후 변화의 원인이나 영향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법적 소송,18) 인권적

인 관점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생명권・건강권・주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주장을 전개하는 소송,19) 경제적인 관점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17) 위 판결은 상고 없이 2021. 7. 14. 대상판결로 확정되었다.

18) Markell, David, and J.B. Ruhl. "An Empirical Survey of Climate Change Litigation in

the United States." Environmental Law Reporter, vol. 40, 2010, pp. 10644-10658.

19) McInerney-Lankford, Siobhán. "Human Rights and Climate Change: A Review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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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받기 위해 제기되는 소송(기업의 배출행위가 경제적 손해를 초래하였다는

주장),20) 정책 변화를 촉구하거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기되는 소송21) 등 관점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후소송에서 고려할 이해관계의 다양성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특히 공공인식을 제고하고 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되는

기후소송을 ‘전략적 기후소송(strategic climate litigation)’이라 한다. 전략적 기

후소송은 단순한 계쟁사건의 해결을 넘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책임

촉구, 규제촉진, 대중의 인식 전환 등 광범위한 사회적・정치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 법적 선례를 만드는 데에 목표를 둔다. 전략적 기후소송은 그 자체로 환

경운동의 일부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나 이행방법 등을 규정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헌법불합치 결정),22) 네덜란드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를 불충분하게 설정하여 국민의 생명권을 비롯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

한 Urgenda 사건,23) 미국 청소년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불충분한 정책

을 다툰 Juliana 사건,24) 네덜란드 법원이 기업에 대한 기후변화 책임을 물어

2030년까지 전세계 배출량을 45% 줄일 것을 명한 Royal Dutch Shell 사건25)

은 전략적 기후소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상판결 역시 기후위기와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 석탄화력발전소의 위해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플랜1.5를

비롯한 환경단체와 관련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주도한 소송이다.

이러한 전략적 기후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한다. 예를 들어 연방기후보호법에 관한 독일의 Neubauer et al.

International Legal Dimensions." Harvard Environmental Law Review, vol. 33, no. 2,

2009, pp. 439-476.

20) Hsiang, Solomon M., et al. "Economic Impacts of Climate Change: Evidence from

Agricultural Output and Random Fluctuations in Weather."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101, no. 7, 2011, pp. 3055-3076.

21) Peel, Jacqueline, and Hari M. Osofsky. "Strategic Climate Litigation: Lessons from

Global Experience." Law & Policy, vol. 35, no. 3, 2013, pp. 227-252.

22) 헌법재판소 2024. 8. 29. 선고 2020헌마389등 결정.

23) 헤이그 지방법원의 1심 판결, Urgenda Foundation v. State of the Netherlands,

C/09/456689 / HA ZA 13-1396 (District Court of The Hague 2015). 위 판결은 헤이그

항소법원(200.178.245/01), 네덜란드 대법원(ECLI:NL:HR:2019:2006) 판결로 확정되었다.

24) Juliana v. United States, 947 F.3d 1159 (9th Cir. 2020).

25) Milieudefensie et al. v. Royal Dutch Shell, ECLI:NL:RBDHA:2021:5339, Rechtbank Den

Haag, C/09/571932 / HA ZA 19-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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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Germany 사건26)에서 연방헌법재판소가 미래 세대의 기본권 침해 등을 확

인하고 정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기후 목표를 설정할 것을 명하자, 판결의

당사자인 독일 정부 뿐만 아니라 위 판결의 영향을 받은 유럽 각국은 온실가

스 감축 목표를 판결의 취지에 맞추어 강화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하였

다. 나아가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명시하여 기후변화의 긴급성과 이에 대한 대

응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독일 외의 다른 국가들 모두 기후변화에 보다 적극

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

었다.27) 최근 탄소중립기본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역시 기후위기가 위

험상황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할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대중에

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반적인 소송과 다른 기후소송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피해가 미래세대를 포함한 전국민, 나아가 지구의 모든 생물체에

미치기 때문에 법원은 의사결정에 다양한 당사자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둘째, 과학적 증거와 합리적인 예측이 특히 사법부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셋째, 기후소송은 소송당사자 및 참가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정책의 정당성을 논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된다. 넷째, 기후

소송은 복잡한 과학적, 기술적 증거 및 예측과 관련되어 있고, 통상 원고는 공

익을 대변하는 지위에 서기 때문에 소송수행에 관련 전문가와 공익단체의 지

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현행 판

례법리에 의할 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개별 사인이 기후소송의 쟁점을 효과

적으로 이해하고 논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2. 기후소송에서 정책재량에 관한 종래 판례의 태도

기후변화는 특정 국가나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대응하

여야 할 사회문제로, 경제적・정치적 이해관계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

에 문제 해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시민들의 참여를 통

26) BVerfG Beschluss vom 24. 3. 2021, 1 BvR 2656/18, 1 BvR 96/20, 1 BvR 78/20, 1 BvR.

288/20, 1 BvR 96/20, 1 BvR 78/20. NVwZ 2021, 951 = NJW 2021, 1723 = ZUR 2021,

363 = DVBl 2021, 808.

27) 위 판결의 의미와 논리에 관하여는, 김태호, 기후변화 헌법소송의 논리 –독일 헌재 위헌

결정 법리의 비교법적 함의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제186호, 20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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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통해 사회적 압력을 해결

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것이다.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충분히 입법을 통해 표현되어 있다. 탄소중립기본법28)에

서는 기후위기를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로 정의하고(제2조 제2호),

이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심각한 위기 의식을 담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
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

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후위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법자의 분명한

의사를 담아내고 있다(제1조).

그러나 법원은 지금까지의 환경소송에서, 행정부의 정책재량을 폭넓게 인정

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2016두55490 판결에서 대법원은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

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

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는 …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

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

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

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행정청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29) 물론 법원은 위 판례에서 환경오염 발생 우려

를 이유로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이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를 반려한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보아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한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하였다. 소극적 심사를 통해

행정부의 환경오염 방지라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

한 태도는 행정부의 정책적 기조에 따라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 행정부의

환경보호적 정책이 정권교체 등의 이유로 폐기된다면, 법원은 환경위기를 가속

28) 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폐지하고 2021. 9. 24. 제정, 2022. 3. 25. 시행한 법률이다.

29)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두53389 판결; 2021. 3. 25. 선고 2020두51280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두

33883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3593 판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

두618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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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할 수도 있는 행정부의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대상판결에서 행정부가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였음에도,

법원은 그러한 행정부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국가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

받은 행정부 고유의 권한이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후변화는 일

반적인 환경오염문제와는 달리 특정 집단이나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국가 전체가 일관된 정책기조 하에서 장기간 노력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

다. 그러한 점에서, 행정부의 판단을 무조건적으로 존중하는 법원의 태도는 기

후위기의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행정부를

존중한다는 이유로 기후문제에서 한발짝 물러나있는 법원의 태도가 기후위기

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타당한지에 대해 이하에서 대상판결에 대한 검

토를 통해 살펴본다.

3.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대상판결과 대상판결의 1심은 이 사건 처분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 온

실가스 감축 목표치 달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하면서도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이 사건 발전소가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처

분일로부터 약 12년이나 경과한 이후인 2030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달

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그 당시 국

가경제, 전력수급상황 등을 반영하여 수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경제 및 전

력수급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계획이 수정될 수도 있을 것이나, 계획의 수정 필

요성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소급하여 위

법하다고 평가될 수는 없” 다고 소극적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에 전제된

법원의 논리와 태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지킬 것이고, 지키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둘째,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쓸 수 있는 수단은 다양하고

이러한 수단의 선택에는 재량이 있으므로 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즉 정부는

석탄발전소를 새로 짓더라도 재생에너지를 늘리거나 다른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

셋째,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반할 가능성은 있지만) 국

가경제 및 전력수급상황 등을 반영하여 수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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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법원은 행정부의 재량 및 처분시에 존재하지 않은 다양한 정책변경의 가능

성을 들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결정된 석탄화력발전 및 이 사건 처

분이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저해한다는 인과관계를 부인한 것이다. 법원

의 이러한 태도는 불확실한 미래의 정책에 과도한 신뢰를 부여하였다는 점, 재

량권을 무비판적으로 존중하였다는 점, 온실가스 배출 증가 현황과 과학적 증

거에 대한 구체적 평가가 부족하다는 점,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고려가 부

족했다는 점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한 문제해결이라고 보기 어렵다.

관련하여 하버마스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합리적 논의의 중

요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통합과 공정성을 위한 중요한 개념으로 ‘공론장’을

제시하였다.30) 공론장은 기후변화와 같은 사회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하는 민주

적 공간으로,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공적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는 데 필수적

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하버마스가 제시한 공론장 이론을 살펴보고,

공론장으로서 법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대상판결이 공론장으로서의 법원의 역

할에 충실하였는지를 검토해 본다.

(1) 사회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하는 민주적 공간으로서의 ‘공론장’

하버마스의 공론장은 사적의견이 공적 의견으로 변환되는 공간으로, “일상적

의사소통의 실천 자체에 담겨 있는 이성의 잠재력을 발굴하기 위한 의사소통”

이 이루어진다.31) 이곳에서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들은 자유롭게 토론하고 합

리적인 합의를 도출한다. 공론장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은 상호 이해와 합의

를 목표로 하며,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공론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개방성). 공

론장은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장벽 없이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

다. 이는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포함한다. 나아가 참여자들은 억압이나 검

30) 공론장 이론에 관하여, 하상복,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구조변동 읽기, 세창미디어, 2016;

위르겐 하버마스, 한승완 역, 공론장의 구조변동: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

나남출판, 2001; Fraser, Nancy. "Rethinking the Public Sphere: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Actually Existing Democracy." Social Text, no. 25/26, 1990; 루크 두그, 조항

제 역, 민주주의와 공론장 –위르겐 하버마스-, 컨처룩, 2015; 홍기수, 하버마스와 현대철

학, UUP(울산대학교 출판부), 1997; Bohman, James. "Public Deliberation: Pluralism,

Complexity, and Democracy." MIT Press, 1996.

31) 하상복,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구조변동 읽기, 세창미디어, 201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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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없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법적・사회적・
문화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32)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배경과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인 공간이다. 개

방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요소로, 공론장에서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통합하여 더 나은 결정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합리

성). 이는 논의가 감정이나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논의는 합리적 사고와 논리적 근거에 기

반하여야 하고 과학적 증거와 사실에 근거한 주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

를 통해 공론장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적을 도출할 수 있다. 한편

참여자들은 비판적 사고를 통해 서로의 주장을 검토하고, 논리적 오류를 찾아

내며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협력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공론장에서는

논의의 질을 높이고 결정의 정당성을 강화한다.33) 합리성은 공론장의 신뢰성

을 유지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에 근거한 민주적 결정을 도출할 수 있도

록 한다.

셋째, 공론장은 시민들이 공적 문제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곳

이다(참여적 민주주의). 시민들은 공론장에서 공적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

의하고,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이는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포함한다.34) 이처럼 공론장은 시민들

이 공적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해결잭을 모색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정책 결정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나아가 참여자들은 협력과 공감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합의를 도출한다.35) 이러한 참여적 민

주주의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게 된

다.36)

32) 공론장의 개방성과 접근가능성의 중요성에 관하여, Fraser, Nancy. "Rethinking the Public

Sphere: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Actually Existing Democracy." Social Text,

no. 25/26, 1990, pp. 56-80 참조.

33) Benhabib, Seyla. "Deliberative Rationality and Models of Democratic Legitimacy." Constellations,

vol. 1, no. 1, 1994, pp. 26-52.

34) Fraser, Nancy. "Rethinking the Public Sphere: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Actually Existing Democracy." Social Text, no. 25/26, 1990, pp. 56-80.

35) Cohen, Joshua. "Deliberation and Democratic Legitimacy." The Good Polity: Normative

Analysis of the State, edited by Alan Hamlin and Philip Pettit, Basil Blackwell, 1989,

pp.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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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성, 합리성, 참여적 민주주의는 사적의견이 공적의견으로 변환되는 ‘공론

장’의 필수적인 요소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은 공론장에서 사회적 불평

등, 인권 침해,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공론장은 사회적 변화와 개혁을 촉진할 수 있고, 정부와 정치 권력

을 감시하고 비판하여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2) 공론장 이론에 비추어 살펴본 법원의 역할

공론장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오늘

날 법원의 역할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 즉 법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제도적

으로 구현된 공론장의 중요한 요소이자 대표적인 모습이다. 특히 민주적 정당

성이 3권분립의 다른 축인 행정부 및 입법부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법원에

있어, 공론장으로서의 성격은 법원이 입법부 및 행정부와 비슷한 위상에서 사

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성을 부여한

다. 이에 공론장 이론에 비추어 본 법원의 의무와 역할을 살펴본다.37)

첫째,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법적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되

어야 하고, 법적 논의는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여야 한다(개방성). 공개재판은

법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재판 절차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개방성

의 대표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개방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요소로, 공

론장에서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통합하여 더 나은 결정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관련하여 법원은 법적 담론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특

히 기후소송에서는 이러한 요소가 두드러지게 된다. 기후변화의 피해는 원고나

청구인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포함한38) 전 인류와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감

수하게 되며, 기후소송은 경제적・인권적・사회적 등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되

36) Young, Iris Marion. "Inclusion and Democracy."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37) 법원이 역할과 권력분립 및 사법심사의 범위에 관하여, Bohman, James. "Public Deliberation:

Pluralism, Complexity, and Democracy." MIT Press, 1996; Habermas, Jürgen. Between

Facts and Norms: Contributions to a Discourse Theory of Law and Democracy. MIT

Press, 1996; Fraser, Nancy. "Rethinking the Public Sphere: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Actually Existing Democracy." Social Text, no. 25/26, 1990.

3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연방기후보호법에 관한 Neubauer et

al. v. Germany 사건에서 미래 세대의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BVerfG Beschluss

vom 24. 3. 2021, 1 BvR 2656/18, 1 BvR 96/20, 1 BvR 78/20, 1 BvR. 288/20, 1 BvR

96/20, 1 BvR 78/20. NVwZ 2021, 951 = NJW 2021, 1723 = ZUR 2021, 363 = DVBl

2021,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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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양한 배경과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

여할 수 있는 포용적인 공간이 될 때, 법원은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둘째, 법원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합리성). 법원

은 원고와 피고, (헌법재판의 경우) 청구인과 이해관계인 등이 제기한 법적 논

의에 대한 상호 비판적 검토를 통해 각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가장 합리

적인 결론을 도출한다. 합리성은 공론장으로서 법원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타당

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과학적 증거와 사실에 기초한

논의는 법원의 합리성에 기여하는데, 특히 기후소송에서는 특히 기후변화의 예

측과 인과관계, 화석연료의 기여도 등 과학적 증거의 중요성이 여러 번 강조된

바 있다.39)

셋째, 사법절차를 통해 시민들은 논의를 공적이 공간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되고 행정의 위법을 통제하는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참여적 민주주의, 비

판적 기능). 이 과정에서 법원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며 인권침해, 환경

문제 등 사회문제에 관한 문제제기 및 논의의 장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특히

법적 담론은 상호 이해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법원

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사회적 규범을 명확히 하고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체

의 일원으로서 부담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인식하고 준수하도록 하여 사회

적 통합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후소송은 시민들이 기후변화

문제를 가장 공적인 공간에서 논의할 수 있는 수단이다. 시민들은 기후소송을

통해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묻고 사회적 해결책을 모색하며, 법원은 기후소송

을 통해 정부와 기업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것을 촉구하여 공적 문제 해결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처럼 법원이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 사법심사는 공정성과 정

당성을 확보한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게 된다.

(3) 공론장이론에 비추어 본 대상판결

우선 법원은 미래의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킬 것이라는 가정에 기

39) Juliana V. United States, 947 F.3d 1159 (9th Cir. 2020); Massachusetts v.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549 U.S. 497 (2007); Clair Stephenson v Secretary of State for

Housing And Communities And LocalGovernment (2019) EWHC 519 등. Juliana V.

United States, 947 F.3d 1159 (9th Cir. 2020) 사건에서 원고들은 과학적 증거를 비롯한

전문가의 의견에 관한 자료를 대량으로 제출한 바 있다. https://news.climate.columbia.

edu/2019/01/11/climate-courtroom-juliana-v-us/ (최종검색 2024.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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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하여 판단하였으나, 이는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 막연한 전망에 불과하다.

실제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 정책 기조와

실행능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가정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오히려 과거 및 현재

의 자료에 비추어 이대로라면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21년 한국의 온실가서

배출량은 679.6백만 톤으로, 전년 대비 오히려 3.5% 증가하였고,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기후정책은 ‘매우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40) 특히 OECD 국가

중 한국은 전력 구성에서 가장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기록하고 있으며,41)

이 사건 처분은 국제사회의 요구에 정확히 역행하는 처분이다.

또한 법원은 행정재량을 무비판적으로 존중하여, 행정의 위법을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의견을 도외시하였다. 파리협정에 따라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국제적 합의와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

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역시 입법을 통해 명확히 표현되어 있다. 더욱이 석탄

화력발전소의 건설이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명백하

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나 증거 없이 정부가 다른 수

단으로 배출을 줄일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이처럼 법원은 정부의 재량을 지나

치게 존중한 나머지, 어떤 정책이 어떻게 시행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근거와 전

망이 없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재량으로 향후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수단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과 이행방식

에 어느 정도의 행정재량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미래세대일수록

정치과정에 대한 참여가 자유롭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정책에는 장기적인 환경보호, 지속가능성, 미래세대의

권리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

한 기후소송의 특징을 사법심사에 고려하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의 권리를 포함

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보장하는 법원의 공론장의 역할을 제대

로 수행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원고들이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 사건 처분의 인과관계를 과학

적 근거를 들어 논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없

40) Climate Action Tracker, https://climateactiontracker.org/countries/south-korea/ (최종검

색 2024. 6. 10.)

41) OECD 자료 중 재생에너지 자료, https://data.oecd.org/energy/renewable-energy.htm (최

종검색 202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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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고들의 의견을 배제하였다. 이와 달리 미국 연방대법원은 Massachusetts

v. EPA 사건에서 원고들의 과학적 증거에 기초한 주장을 검토 및 판단하여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초래될 토지포락

과 주의 경계선 변화 등 주정부(원고)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42) 이처럼 기후소송에서는 사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단체, 과학자

등 전문가집단의 의견과 과학적 증거를 판단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대상판결의 소극적 태도는 위와 같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

회의 인식, 과학적 증거에 기초한 심사방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관련하여 최근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도 “온실가

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입법은 미래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현재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성격을 띠고, 미래세대일수록 민주적 정치과정에 대

한 참여에 제약이 있으므로, 이러한 영역에서의 입법의무 이행에 대해서는 사

법적 심사의 강도가 보다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변론에 출석한 청

구인 한○○(12세)의 ‘어른들은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수

있지만, 어린이들은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이 소송에 참여한 것이 미래를 위

해 제가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유일한 행동이었습니다.’라는 진술은 이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보아 기후소송에서 사법심사의 강도를 높일 필

요성을 설시하였다.43)

이처럼 대상판결은 사법심사의 범위를 소극적으로 설정하여, 행정재량을 무

비판적으로 존중하고 과학적 증거에 기초한 합리적인 논의를 배제하였으며, 사

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 및 환경보호의무를 도외

시하였다. 정당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통합기능을 수행하는 진정한 공

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한계를 드러낸 판결로 평가해 볼 수 있다.

Ⅳ.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법심사

1. 환경영향평가의 의의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호의 핵심 도구로서, 대규모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42) Massachusetts v.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549 U.S. 497 (2007).

43) 헌법재판소 2024. 8. 29. 선고 2020헌마389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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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통해 환경보호를 도모하는 절차이다. 보다 구체

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

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
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보

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
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영향

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일

반적인 환경영향평가로 구별하여 정의할 수 있다(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1969년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NEPA)에서 최초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

되었고, 1977년 환경보전법을 제정을 통해 한국에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시행

되었다. 현재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

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관련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기후소송을 포함한 환경소송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환

경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의 환경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위와 같은 객관적 결과

가 법원이 사업 허가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영

향평가는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등의 절차를 수

행하도록 하고 있는데(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이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을 확

보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며, 주민들이 절차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스스

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나아가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환경

보호의 실효성 또한 담보한다. 한편 환경영향평가의 적절성 여부는 사법부의

검토대상이 되는데, 법원은 환경영향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사업 허가의 법적 타당

성을 판단한다. 결과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 보호의 실질적인 도구로 기능

하게 된다​​. 이처럼 환경영향평가는 기후소송과 환경소송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법적, 사회적, 행정적 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법부가 환경 보호를 위

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법적 분쟁에서 환경 보호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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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강조하는 데 기여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 수립시에 환경상 위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환

경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사전적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래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사업의 계속을 결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제도인 것이

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절차 그 자체

를 거쳤다는 것’에만 의의를 둘 것이 아니라, 위 절차의 내용이 실제 사업계획

에 반영되고 합리적인 대안 도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 및 운용하

여야 할 필요성이 높다.

2.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1) 하자의 의미

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의 승인 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계획승인 등으

로 인한 영향이 환경에 미칠 위해를 제거하거나 경감시키는 절차로, 사전적 절

차로서의 의미를 강하게 갖고 있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의 하자는 내용상 하

자와 절차상 하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내용상 하자는 통상 환경영향평가 자

체가 누락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조사가 불충분하거나 검토가

불충분하는 등44) 그 내용에 부실이 있었던 경우로 나타난다. 반면 환경영향평

가의 내용이 아니라 개별 절차를 구성하는 의견수렴절차,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등이 누락되었거나 부실한 경우는 절차상 하자로 분류된다. 환경영향평가는 그

자체가 사업계획승인에 앞선 절차로, 의견수렴과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등이 모

두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자체를 구성하는 세부 절차에 해당한다는 특징이 있

다. 이에 통상 본처분(사업계획승인처분)과 절차가 명확히 구별되어 본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절차

상 하자가 문제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45)

44) 하자의 성질에 관하여, 박균성, 환경영향평가와 사업계획승인의 관계에 관한 연구, 환경법

연구 제35권 제2호, 2013, 259면 참조.

45) 정영철, 행정행위하자론에서의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홍익법학 제14권

제3호, 2013, 488면; 박균성・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13, 298-299면.



기후소송에서 사법심사의 범위와 강도 / 이상민  177

(2) 환경영향평가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①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에 관한 기존의 논의

행정행위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행정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에 관하여 오랜 기간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였다. 소극설은 절차상 하자만으로

는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견해로,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부인한다.46)

실체적으로 적법할 경우 절차 하자를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다시 무용

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여 행정의 비효율을 가져오고, 소송경제에도

반한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절차가 다시 반복된다면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

서도 절차 하자를 원인으로 하는 취소는 실익이 없다고 본다.

반면 적극설은 절차 하자를 행정행위의 독자적인 위법사유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로,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또는 실체적 하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와 무관하게 절차 하자 그 자체적 독자적인 위법사유가 된다고 한다.47) 적극

설은 절차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서 절차 하자를 독자적인 취소사유로 볼 필요

가 있다는 점, 기속행위라 하더라도 부관, 사실판단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청이 반드시 종전과 동일한

결정에 이르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은 절차위반

이 취소사유가 된다는 점을 전제한 규정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

한편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나누어 달리 논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48) 이

견해에 의하면 재량행위의 경우 행정청에 독자적인 판단권이 인정되고 사실관

계를 달리 파악하게 되는 경우 기존과 다른 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한다. 반면 기속행위의 경우

절차상 하자를 시정하여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분을 한다면 결국 동일한

처분에 이를 것이므로 절차하자의 독자성 문제는 기속행위에 한하여 문제된다

고 한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절차 하자를 독자적인 위법사유로 인정한다(적극설). 대

법원은 재량행위인 영업정지 등 처분에 관하여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 청문절

차를 거치지 않거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46)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법문사, 1996, 355면. 김중권, “위법한 행정절차에 대한 국가배

상책임에 관한 소고”, 법조 제71권 제1호, 2022.

47) 박균성, 행정법론(상) 제20판, 박영사, 2021, 720면,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제31판, 박영사,

2023 등 참조.

48) 김동희・최계영, 행정법I 제27판, 박영사, 2023, 408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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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더라도 영업정지 등 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다고 보았고,49) 기속행위인 과

세처분에 관하여 세액산출 근거를 고지하지 않은 절차하자가 있었던 경우 과

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50)

다만 최근 판례는 절차하자만을 원인으로 취소를 인정하기보다는 절차 위반

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절차적 상당성이 상실되었는지를 심리하여 절차하자

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 징계처분의 절차하자가 문제된 사

안에서, 대법원은 “행정청이 처분절차에서 관계법령의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은 위법하고 원칙적으로 취소하여

야 한다. 다만 처분상대방이나 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 규

정 위반으로 인하여 처분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

로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라고 보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

는지를 기준으로 그 위법성을 판단하고 있다.51) 이는 절차 준수를 담보하면서

도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피하여 소송경제와의 균형을 찾기 위한 것이다.

생각건대, 절차의 법적구속력을 강화하고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높다. 더욱이 법령의 절차를 위반한 행정행

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에도 부합한다.

한편 일괄하여 모든 절차하자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한다면 소송경제에 반하여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근 판례와 같이 취소사

유의 판단을 소송경제의 관점에서 적절히 규제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일응 수

긍할만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는 ‘무용한 절차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상

황에 국한되어야 하는 것으로,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및 국민의 권리구제

의 관점을 고려한다면 어디까지나 원칙에 대한 예외로 보아야 하고 이를 넓게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절차하자로 인하여 절차를 규정한 입법취지에 반하거

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 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

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에는 입법자의 의사에 비추어 절차하

자가 행정행위의 위법사유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다.

49)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누971 판결.

50) 대법원 1984. 5. 9. 선고 84누116 판결.

51)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같은 취지로,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5추

52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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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상(실체적) 하자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있는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승인처분이 내려진 경우, 그러한 승인처분

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여 당연무효라고

보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이다.52)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가 부실

하게 이루어졌거나 사실과 다르게 이루어졌다는 등의 내용부실의 경우이다. 내

용이 부실한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일단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다면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기준

으로 처분의 위법사유를 판단한다. 다만 실무상 입법 취지를 형해화할 정도의

위법이라고 평가되는 경우는 드물다.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경부고속철도 서

울차량기지 정비창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였는데 해당 환경

영향평가서의 내용에 침수피해에 대한 대책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

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

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시하였다.53) 또한 부

실의 정도가 위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부실로 인하여 당해 처

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등을 심사하여 결과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바 있다.54)

③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상 하자

절차상 하자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시행 시 필요한 절차인 의견수렴, 주

민설명회 등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실하게 이루어진 경우, 법령에 따라 일단

행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쳤지만 행정부장관의 의사에 반하는 처분을 한 경우

등이 문제된다. 판례는 법적 성격이나 개별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나, 절차상 하자의 위법을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하자로 인정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52)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로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10. 9. 선고 2009구합331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9. 2. 선고 2009누36363 판결.

53)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9902 판결.

54)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0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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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국립공원 관리청이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의 시설물기본

설계 변경승인처분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 의견에 반하는 처

분을 한 사안에서, “국립공원 관리청이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과 관련

하여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을 함에 있어서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이상,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부실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원관리청

이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협의를 거치기만 하였다면 절차

위법이 없다고 보았다.55) 대상판결에서도 O시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

은 절차 하자가 존재하였으나, 대상판결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위법사유로 인정하

지 않았다.

다만 이와 달리 대상지역 주민들 중 일부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절차가 누

락된 경우 이러한 하자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확인한 뒤 사정판결을 내린

하급심 판례도 존재한다. 군산화력발전소 부지에 건립하는 복합화력발전소 공

사계획 인가처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포함되는 서천군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온배수의 영향에 관한 예측의 충실성이 떨어지는 등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사안에서, 서울행정법원은 환경영형평가 대

상지역 주민들 중에서 일부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환경영향

평가는 위법하며 이에 기한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취

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다만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반한

다고 보아 사정판결을 하였다).56) 위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포함되는 서천군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누락되었다는 점을 인

정하면서도,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군산군 주민들에 대한 절차는 시행되었고

서천군이 환경영향평가구역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았다는 점 등

을 근거로 법원은 의견수렴절차의 누락이 당연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보았다. 그러나 취소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일부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절차가 누락되었음에도 취소사유조차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대상판결 법

원의 태도와는 상반된다.

55)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5092 판결.

56) 서울행정법원 2010. 4. 23. 선고 2008구합29038 판결, 위 판결은 상고 없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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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에 대한 대상판결의 태도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전

에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기능하고 있

다. 그럼에도 법원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를 심사함에 있어 비

교적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원은 환경영향평가가 실제로 시행되지 않

거나 시행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볼 만한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

연무효사유에 해당하여 처분이 무효에 해당함을 인정하지만, 환경영향평가제도

를 거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부실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주민

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처

분의 위법사유로 보지 않고 있다(또는 사정판결을 내리는 등 처분의 취소를

통한 효력 부인에 소극적이다.

이러한 태도는 대상판결에서도 잘 나타난다. 대상판결에서 법원은 환경영향

평가구역 내 일부 주민들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지 않은 하자는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나아가 그와 같은 절차위반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판시하

여,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사실만으로 처분이 위법하지는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였다.57) 이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사실상 무력

화하는 태도로 타당하지 않다.58)

첫째, 입법자는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제76조 제3항 제3호), 위와 같은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

하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기초한 승인 결정 등에는 처분의 위법사유를 이

루는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서의 오류나 의도적 부

실작성이 형사벌 및 행정벌의 대상으로 입법자는 명백히 그 위법성을 인정

하고 있는데,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각종 승인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은

모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59)

둘째,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부실을 입증

57) 서울행정법원 2020. 9. 18. 선고 2018구합60793 판결.

58) 같은 취지로 박균성, 환경영향평가의 사업계획승인의 관계에 관한 연구, 환경법연구 제35권

제2호, 2013; 정영철, 행정행위하자론에서의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홍

익법학 제14권 제3호, 2013 참조.

59) 같은 취지로 송동수,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법심사, 환경법연구 제34권 제3호, 62-63

면. 특히 허위작성의 경우 부실작성보다 더욱 중하게 처버라고 있으므로 적어도 허위작성

된 환경영향평가서에 기반한 승인처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정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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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기후소송의 특성상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불리한 위치에 놓인

원고에게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며, 설령 이를 입증하였다 하더라도 부실의 정

도가 조금이라도 약한 경우에는 위법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이는 ‘환경부

장관이 검토하였다는 이유로 더 이상 사법심사가 필요없다는 사법부의 심사포

기선언과 다름없다.’60) 환경영향평가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인

심사태도가 필요하다.

Ⅶ. 결론

최근 독일에서는 미래세대의 기본권이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인정되었고,

한국에서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 탄소

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환경상 위해

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과 법원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에

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은 사법심사의 범위를 소극적으로 설정하여 행정재량을

무비판적으로 존중하고 과학적 증거에 기초한 합리적인 논의를 배제하였으며,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 및 환경보호의무를

도외시하였다. 정당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통합기능을 수행하는 진정

한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한계를 드러낸 판결로 평가해 볼 수

있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하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자가 취소사유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태도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법원의 적

극적 역할을 기대한다.

60)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10, 1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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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cope and Intensity of Judicial Review in Climate Litigation

- Commentary on the Seoul High Court Judgment 2020Nu60170,

Delivered on June 24, 2021 -

61)LEE, Sangmin*

Climate litigations can be understood as lawsuits filed to urge responses

to climate change or to relieve damage caused by climate change. The target

judgment is the first climate lawsuit in Korea that took issue with the goal

of reducing greenhouse gases, and the plaintiffs, local residents, contested the

approval of the power generation project implementation plan for the power

generation business of coal-fired power plants. The target judgment respected

the administration's policy judgment by maintaining the passive attitude taken

by the court in environmental litigation. In addition, the target judgment was

that the procedural defect that the residents' briefing session was not held

in O city located in the district subject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as not carried out, so the procedure for collecting opinions from residents

of O city was not considered to be a defect to the extent that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could not be achieved.

Considering the nature of climate litigation, the court's passive attitude does

nothing to solve the climate change problem. The target judgment was criticized

for setting the scope of judicial review too passively, uncritically respecting

administrative discretion, excluding rational discussions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and neglecting the importance of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and the obligation to protect the environment with sufficient social consensus.

In additio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is an important policy

tool to evaluate the impact on the environment in advance and objectively,

and to collect opinions from interested parties such as residents of the involved

area. Nevertheless, the court is relatively tolerant of examining defects that

* Research Fellow, Office of the General Counsel, Department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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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rred in the proces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hich is difficult

to accept as an attitude that virtually neutralizes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A more active review of the administration's policies is

needed in climate litigation.

Keywords : Climate Litigation, Public Sphere Theor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eficiencies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dural Defect


